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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가산세제도의 입법론적 고찰

송    종  

서울시립 학교 세무 학원 교수

Ⅰ. 서  설

행 조세법규는 가산세라는 용어와 

련하여 수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. 실제로 

그러한 조문 수도 많은 편이지만, 그 내용 

한 다양하다. 이와 같은 가산세 계조항

은 조세법제가 발 하는 과정에서 차 늘

어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, 그러는 가운데 

내용면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었다.

이를테면 부과권이 징수권 속에 매몰된 

것으로 이해되던 창기에는 부과개념에 

한 가산세와 징수개념에 한 가산세를 

분리하지 않았지만, 납세신고와 자진납부를 

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신고

불성실에 한 가산세와 납부불성실에 

한 가산세를 별개의 것으로 제도화할 수 

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. 재의 지방세법

에는 아직도 이들 두 개념을 분리하지 않

는 가 남아있기도 하다(지방세법―이하 

지법― 121, 151 등 참조).

그 지만 가산세라는 개념은 근본 으로, 

비교  근자에 와서, 납세의무자의 자율과

세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신고주의의 입법

 채택과 더불어 문제되었음을 주의하여

야 한다. 왜냐하면 납세의무자 스스로에 의

한 신고․납부를 사 으로 요구하지 않

으면서 사후 으로 가산세라는 이름의 제

재를 가하는 것은 논리 으로 모순이기 때

문이다.1)

조세법규 에는 가산세와 비슷한 용어

1) 이와 같은 이유로 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

같은 경우에는 가산세의 규정이 없다. 그러므

로 원 으로 납세고지서만이 발부되는 것이

며, 여기에서는 가산 의 부과만이 있게 마련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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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가산 이라는 개념이 있다(국세징수

법―이하 징법― 21, 22  지법 27, 

세법 41 참조). 이것은 신고주의의 사고

가 형성되지 못하고 과세권자(정부)만이 조

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

던 부과주의의 원칙 아래에서도 입법화되

어 있었다. 그리고 이 개념에 하여 재 

내국세의 경우에는 겨우 두 조문이 있을 

따름이고, 세와 지방세의 경우에는 한 조

문씩 뿐이 없지만, 정부에 의하여 납세고지

서가 발부되는 모든 경우에 징수되는 성질

의 것이므로 그 용범 는 엄청나게 넓은 

편이다.2)

이상의 가산세나 가산 은 모두 제재  

성격을 지니고 있다. 그런데 조세에 련되

는 제재의 로서는 이들 두 가지 외에도 

조세벌로서의 벌 ․과료  징역형이라는 

것들이 있다. 이들은 조세범처벌법이 규정

하는 내용이므로 이른바 조세형벌의 범주

에 속한다. 이러한 조세형벌은 의 가산

과 비슷하여 조세범처벌법이라는 하나의 

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지만, 내국세와 지방

세 의 거의 모든 세목에 련지워 과하

여질 수 있다.3)

이상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바는 

가산 이라는 개념은 비교  단조롭고 논

2) 조세가 아닌 공과 의 경우에도 가산 은 개 

부과된다. 그 근거는 당해 공과 을 규정하는 

법률이 국세징수법의 가산 규정을 용하기 

때문이다. 수도요 이나 기요  같은 경우에

도 이 은 마찬가지이다.

3) 세의 경우에는 조세형벌을 세법이 따로 규

정한다( 세법 270 이하 참조).

의의 여지가 다는 이다. 한 조세형벌

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 그러므로 조세

제재를 논의함에 있어 가산 이나 조세형

벌을 가산세개념에 비하여 복잡스러이 

논의할 필요성은 은 편이다. 따라서 이 

에서도 가산 이나 조세형벌에 하여 

가산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범  안

에서만 간략히 논의하기로 한다.4)

요컨  가산세에 한 논의는 재의 상

황 아래에서 단한 요성이 있는 사안이

다. 왜냐하면 그 내용이 복잡성만이 아니라 

모순 이 많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. 특

히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산세제도가 새삼

스러운 민원의 상으로 떠오르는 경향마

 보이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

지 가산세에 한 한 실정법 계조항의 

단순해설만이 있었을 뿐이고, 그에 한 분

류론이나 입법개정론이 개된 가 없었

다고 보여진다.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서로 

비교되는 여러 논자들의 주장 내지 논리를 

비시키는 본격 인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

제하면서 필자 나름 로의 분류론이나 

입법개정론을 하나의 시론으로 개진하고자 

한다.

4) 그 다고 해서 가산 이나 조세형벌에 하여 

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뜻은 

아니다. 즉 이들에 하여 독립 인 논의를 거

쳐 입법개정론 등을 개하는 것은 다른 차

원의 문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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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加算稅의 개념과 性質

1. 加算稅의 개념

국세기본법은 가산세를 “가산세”라 함

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

확보하기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

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액을 말한다. 

다만, 가산 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라고 정의한다(국세기본법―이하기법― 

2(4) 참조). 그리고 지방세법은 가산세를 

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

확보하기 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

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

산하여 징수하는 액을 말한다. 다만, 가

산 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라고 정

의한다지법｝1(13의2) 참조).

 두 세법의 정의규정은 산출세액에 가

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가산세라는 과 가

산 과는 구별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. 그

리고 가산세의 목 을 세법에 규정하는 의

무 즉 납세 력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

유인기능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.

이들 정의를 일반론 으로 풀이한다면 

개별 인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

납세의무의 이행확보를 하여 그 의무

반에 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

한다.5) 이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

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

5) 金子 宏  : 『租稅法辭典』((株)中央經濟社<

日本․東京>, 平成13年<2001>)(이하 ‘金子 : 

辭典’ 24面 참조.

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

미신고납부 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

하여 행정벌  성질로 부과하는 세 의 

일종이다.라고 정의하기도 한다.6)

의 정의 가운데 이론 인 정의는 한결

같이 납세의무의 이행확보를 목 으로 삼

는다는 내용이다.7) 그 다면  여러 정의

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 을 발견할 수 

있다. 그 하나는 굳이 납세의무의 이행확보

를 목 으로 내세우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 

하는 의문이며, 그 둘은 가산세의 정의에서 

그 규정목 을 면에 내세우는 것이 타당

하다고 제하는 경우에 과연 납세의무의 

이행확보만이 그러한 목 의 부일 것이

냐 하는 의문이다.

먼  납세의무의 이행확보를 목 으로 

내세우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 하는 의문에 

하여는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비 이 있

을 수 있다.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의 이념

에 맞추어 가산세를 규정하기 하여 세

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

하는 액이라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

충분하기 때문이다.

다음으로 납세의무의 이행확보만이 그러

한 제도  목 의 부일 것이냐 하는 의

문에 하여는 그에 못지 않는 목 도 논

6) 김의효 외 공편  : 『지방세 용어사 』(한국

지방세연구회(주), 2002)(이하 ‘김의효 : 사 ’) 

58면 참조.

7) 이 은 일반 인 법률용어를 취 하는 내용의 

사 에서 내리는 정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(法

文社  : 『法律學辭典(第4全訂版)』(法文社, 

1999)― 이하 ‘法文社  : 辭典’― 10면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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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상 존재할 수 있다는 비 이 가능하다. 

를 들어 가산세는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

당연히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

다.8) 다시 말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력의

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가 자조노력 

는 자 의 조기동원 때문에 부담하는 손

실만큼을 나 에 신고․납부하는 납세자가 

덤으로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담공평

의 원칙에 걸맞을 것이기 때문이다.

그리고 납세의무의 이행확보라고 하는 

한정 인 의무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엄

히 말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벗어나는 

력의무( 컨  과세자료의 제출)를 포 하

지 못하는 흠이 있게 된다. 그러므로 행 

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처럼 막연

히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｝ 는 이 

법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식으로 규정

하는 것이 무난한 입법방식이라고 단언할 

수도 있다.

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가산세는 가

산 과 구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. 그것은 

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이 가산세의 정의

규정에서 다같이 가산 은 포함하지 않는

다는 명문규정을 두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

그 내용 한 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. 

이 은 지방세법의 가산 규정(지법 27①

② 참조)을 보거나 국세징수법 제21조  

8) 행정자치부 : 「地方稅 加算稅制度 改善方案 

檢討」(지방세제 실 내부검토자료, 2002)(이

하 ‘검토자료’ ― 이는 그 양이 별로 많지 않는 

비공개자료이지만, 제한된 범  안에서 기 에 

속하지 않는 내용을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임을 

밝 둔다.) 참조.

제22조의 규정들을 보면 알 수 있다. 요컨

 이들 규정의 내용은 국세기본법이 규정

하는 가산  즉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

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

징수하는 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

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액

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액의 두 

가지를 포 하는 것이다.

이러한 가산 은 의 가산세와 함께 형

벌로서 과하여지는 벌 (5만원 이상인 경

우 ― 형법 45 참조) 는 과료(2천원 이

상 5만원 미만인 경우 ― 형법 47 참조)와 

구별되는 개념이다. 물론 이것들은 수형자를 

교도소에 구치하여 일정한 노역에 복무  하

는 자유형으로서의 징역9)과도 구별된다.

2. 加算稅의 性質(本質  特質)

⑴ 가산세의 본질 ― 가산세가 지니는 

본질  성질이 무엇인가를 보면 한마디로 

세법(조세법규)이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에 

한 행정  제재에 해당하는 조세라고 말

할 수 있다. 이는 가산세가 조세의 일종이

라는 과 그것이 조세이면서도 행정  제

재의 성격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.

가산세가 조세의 일종이라는 은 국세

기본법이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

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는 규정(기법 47② 

본문) 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

으로 한다는 규정(지법 27조의2① 후문)

9) 法文社 : 辭典 1374면 참조. 그리고 이상의 조세

형벌로서의 벌 ․과료․징역의 구체 인 규정

내용에 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의 각 조항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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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미루어 충분히 확인된다. 이에 한 

제도  뒷받침으로서는 납세고지서의 고지

액이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총액이라

는 에서 찾을 수 있다.10)

다음으로 가산세가 일종의 제재라는 

은 그것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

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는 사

실에 근거한다. 그리고 행정  제재라

는 은 그것이 일반 인 세무행정과정에

서 처리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. 만약 그것

이 형벌이라면 조세범처벌법에 그 근거규

정이 있어야 하며, 법원의 형사소추(재 ) 

는 통고처분이라는 특수한 차(조세범

처벌 차법 9① 등 참조)에 의하여서만 처

리되어야 할 것이다.

이처럼 가산세가 행정  제재로서의 성

질을 지녔다고 한다면, 그것은 곧 과태료  

성격임을 의미한다. 그런데 용어사 에서 

과태료라 함은  벌의 일종으로서, 형

벌인 벌   과료와 구별하여 특히 과태

료라는 명칭으로 과하여지는 것을 말하

므로,11) 가산세를 과태료 자체라고 설명하

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. 그러므로 보통의 

행정법규에 많이 등장하는 과태료와 

그 성질이 비슷한 과태료 인 성격이라고 

보면 된다.12)

10)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제1

면  제2면의 납기내 액란  제3면의 

납기내 고지세액은     원이 됩니다라는 

문귀 참조.

11) 法文社 : 辭典 198면 참조.

12) 그러나 崔明根 :『租稅制裁法制의 再整備』

(韓國稅務士  附設 韓國租稅硏究所 硏究報

告書 第12輯, 1995) 77면에서는 가산세를 

⑵ 가산세의 특질 ― 가산세가 조세  

성질의 행정  제재라고 본다면, 이것이 조

세에 한 다른 종류의 제재 즉 가산 이

나 벌 ․과료․징역 등과 비교하여 어떠

한 특질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

있다. 그래야만 가산세의 성질을 완벽하게 

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첫째로 가산세가 지니는 특질은 이것이 

 제재라는 이다. 그러나 이 은 

가산 이나 벌 ․과료(이것들은 재산형이

다)의 경우에도 같다. 다만 징역형의 경우

에는 행동의 자유가 속박되는 자유형이므

로 인 제재와 확연히 구별된다.

둘째로 가산세는 결정 차(신고가 없는 

경우) 는 경정 차(과소신고의 경우)에 

의하여 확정되는 특질을 들 수 있다. 이 

은 가산 이 독 (납세고지가 있었던 경

우―징법 23①, 지법 27③ 참조)이나 납부

최고(제이차납세의무자에 한 납부고지가 

있었던 경우―징법 23② 참조)의 차에 

의하여 확정  처리된다는 과 구별된다. 

그리고 벌 ․과료가 통고처분(세무서장 

등 과세권자가 행하는 경우) 는 재 (형

사소추가 있는 경우)에 의하여 확정  처

리된다는 과도 구별된다.

셋째로 가산세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

만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다는 특질을 들 

조세과태료라고 단정 으로 표 하고 있

다. 이를 木村弘之亮  : 『租稅過料法』(弘文

<日本․東京>, 平成13年<1990>) 21․22

面에서는 租稅過料라고 표 하는데, 이는 

과태료의 일본식 용어가 過料이기 때문에 생

기는 용어상의 차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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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다. 이 은 가산 이 독 장(납세고

지가 있었던 경우)이나 납부최고서(제이차

납세의무자에 한 납부고지가 있었던 경

우)라는 형식의 서식에 의하여 고지된다는 

과 구별된다. 그리고 벌 ․과료에 한 

통고처분의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에 의한 

통고처분서에 의하여 통고되며, 벌 ․과

료․징역 등 형사소추를 통한 형벌의 경우

에는 결문에 의하여 송달된다는 과 구

별된다.

이상과 같은 성질을 지니는 가산세가 

행 지방세법에 구체 으로 어떤 내용으로 

규정되어 있는가를 살핀 다음에 그것들을 

일정한 기 에 따라 분류하여 보는 일은 

지방세법 상의 가산제제도에 한 개선책

을 모색하기 하여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

된다. 그러므로 다음 항에서는 분류론을 

개하고, 그 다음 항에서는 입법론(입법개정

론)을 개하기로 한다.

Ⅲ. 地方稅 加算稅의 이론  

분류

1. 행 지방세법상 가산세의 종류

가산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막론하고 실

정조세법규에 의하여 각 개별세목과 련

지워 구체 인 내용으로 규율되는 상이

다. 그러므로 세목별로 나타나는 가산세 규

정내용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마련이다. 따

라서 가산세에 하여는 세목별로 각기 다

른 내용의 종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. 

그러나 각 세목별로 서로 비슷한 최 공약수

인 공통 을 찾아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.

행 지방세법이 규율하는 여러 가산세

의 종류를 지방세법 의 조문순서에 따라 

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. 지면 계로 

국세 가산세의 종류별 열거는 생략하기로 

한다.

① 취득세의 경우 : 「미신고납부」13) 

는 「미달신고납부」의 경우에 그 산출

세액 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(20%) 

상당액을 가산한다(지법 121①). 이는 「미

신고납부가산세」14) 는 「미달신고납부

가산세」라 부를 수 있는 내용이다. 그리고  

취득 후 2년내에 신고납부가 없이 매각하

는 경우(2년 장기 미등기 매)에는 그 산

출세액의 100분의 80(80%) 상당액을 가산

한다(지법 121②).15) 이는 「장기미신고납

부가산세」라 부를 수 있는 내용이다.

② 등록세의 경우 : 미신고납부 는 미

달신고납부의 경우에 그 산출세액 는 부

13) 이에 한 법문의 표 이 ‘신고납부가 없거나’

가 아니라 ‘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’이므

로 아무 생각없이 흔히 쓰이는 용어사용에 걸

맞는 ‘무신고납부’보다는 「미신고납부」가 무

방하다고 본다. 그리고 ‘신고납부’라는 용어는 

지방세법이 세액의 신고와 함께 납부까지 동

시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하나의 

개념으로 취 하고 있는 내용이다(지법 1(7) 

참조).

14) 이를 「신고납부미이행가산세」와 같은 식으

로 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.

15) 이는 장기 인 미등기 매를 억제하기 하여 

「억제기능」을 고려한 가산세이다. 이는 

부분의 가산세가 「유인기능」을 염두에 두고 

있는 과 비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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족세액의 100분의 20(20%) 상당액을 가산

한다(지법 151). 이는 「미신고납부가산

세」 는 「미달신고납부가산세」라 부를 

수 있는 내용이다.

③ 세의 경우 : 미신고납부 는 미

달신고납부의 경우에 그 산출세액 는 부

족세액의 100분의 10(10%) 상당액을 가산

한다(지법 157①). 이는 「미신고납부가산

세」 는 「미달신고납부가산세」라 부를 

수 있는 내용이다. 그리고 장부비치의무의 

미이행의 경우에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

10(10%) 상당액을 가산한다(지법 157②). 

이는 「장부비치의무미이행가산세」라 부

를 수 있는 내용이다.

④ 주민세의 경우 : 법인세할 납세의무자

의 미신고납부 는 미달신고납부의 경우

에 그 산출세액 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

20(20%) 상당액을 가산한다(지법 177의2

③). 이는 「미신고납부가산세」 는 「미

달신고납부가산세」라 부를 수 있는 내용

이다. 그리고 소득세할 납세의무자의 신고 

후의 미납부 는 미달납부의 경우에 그 

산출세액 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

20(20%) 상당액을 가산한다(지법 177의2

④).16) 이는 「신고후미납부가산세」 는 

「신고후미달납부가산세」라 부를 수 있는 

내용이다.

⑤ 주행세의 경우 : 미신고납부 는 미

달신고납부의 경우에 그 산출세액 는 부

16) 소득할의 경우에는 특히 신고 후의 미납부라

는 개념이 등장한다. 그 이유는 그 본세인 소

득세에 하여 원천징수의 차에 따라 신고

가 이루어진 후에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.

족세액의 100분의 10(10%) 상당액을 가산

한다(지법 196의18②). 이는 「미신고납부

가산세」 는 「미달신고납부가산세」라 

부를 수 있는 내용이다.

⑥ 담배소비세의 경우 : 개업신고 미이

행, 폐업신고 미이행, 사용계획서 미제출, 

기장의무 미이행, 허 기장, 미신고납부 

는 미달신고납부, 허 신고납부의 경우에 

그 산출세액 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

20(20%) 상당액을 가산한다(지법 233의7

①). 이는 「개업신고미이행가산세」, 「폐

업신고미이행가산세」, 「사용계획서미제출

가산세」, 「기장의무미이행가산세」, 「허

기장가산세」, 「미신고납부가산세」, 

「미달신고납부가산세」 는 「허 신고

납부가산세」 등으로 부를 수 있는 내용이

다. 그리고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

사용하지 않고 매도․ 매․소비․기타의 

처분을 한 경우, 제조자 는 수입 매업자

의 미신고의 경우,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공

제 는 환 을 받은 경우, 과세표 의 기

사실을 은폐․ 장한 경우 등에는 그 산

출세액 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(30%) 

상당액을 가산한다(지법 233의7②). 이는  

｢제조담배부당처분가산세｣, ｢부정세액공제 

․환 가산세｣, ｢제조자․수입업자미신고가

산세｣, ｢과세표 사실은폐․ 장가산세｣ 등

으로 부를 수 있는 내용이다.

⑦ 도축세의 경우 : 도축세 특별징수의무

자의 미신고납입17)의 경우에 결정․경

정세액의 100분의 10(10%) 상당액을 가산

17) 이 용어의 사용례는 검토자료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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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(지법 234의5).18) 이는 「미신고납입가

산세」라 부를 수 있는 내용이다.

⑧ 사업소세의 경우 : 미신고납부 는 

「미달납부」의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 

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(20%) 상당액을 

가산한다(지법 250④). 이는 「미신고납부

가산세」 는 「미달납부가산세」라 부를 

수 있는 내용이다.

⑨ 지역개발세의 경우 : 미신고납부 는 

「미달납부」의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 

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(20%) 상당액을 

가산한다(지법 259③). 이는 「미신고납부

가산세」 는 「미달납부가산세」라 부를 

수 있는 내용이다.

⑩ 지방교육세의 경우 : 미신고납부 는 

「미달납부」19)의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의 

100분의 10(10%) 상당액을 가산한다(지법 

260의5). 이는 「미신고납부가산세」 는 

「미달납부가산세」라 부를 수 있는 내용

이다.

이상의 지방세 가산세는 행 지방세법

이 규정하는 가산세의 종류를 무작 로 순

서없이 열거하여 본 것들이다. 그러므로 이

것들은 지방세법이라는 이름의 실정법에 

규정된 가산세의 종류에 해당한다. 이들 가

18) 도축세의 경우에 특히 ‘신고납입’이 되는 이유

는 특별징수가 신고하고 납입한다는 식으로 

용어개념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(지법 

1(8) 참조).

19) 법문(지법 260의5)을 보면, 다른 조문에서와

는 달리 ‘신고’라는 낱말이 빠진 채로 ‘미달하

게 납부한 때’라고 표 되어 있다.

산세의 종류를 심으로 가산세의 이론  

분류론을 제시하면 다음 항목에서와 같다.

2. 가산세의 이론  분류

⑴ 가산세 분류의   기  ― 에

서 간추리고 한 언 한 바와 같이 국세

와 지방세를 통틀어 가산세의 종류는 상당

히 다양하다. 그러면서도 앞으로 새로운 형

태의 가산세가 생겨날 수도 있다. 혹은 있

던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.20) 그러므로 

어느 특별한 종류의 가산세의 생성이나 소

멸에만 주목할 일이 아니라 일반론 으로 

가산세를 분류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. 

다시 말하면 논리 인 기 에 따라 몇 가

지 부류로 나 어 볼 수 있는 것이다. 이는 

그 실체를 체계 으로 그리고 완 히 이해

하기 하여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.

이처럼 지방세 가산세를 논리 으로 분

류하여 보려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기

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

있다고 생각된다.

① ｢납세자행태기 」 : 이는 신고․납

부․과세자료제출 등과 같은 납세자의 행

태에 따라 가산세를 구분하자는 경우의 분

류기 이다.

② ｢단순성여부기 」 : 이는 가산세율이 

단순비율로 그치느냐 아니면 인 부

과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여 보

려는 경우의 분류기 이다.

20) 컨  2001년까지 존재하던 법인의 차

조표공고불이행가산세는 2001.12.31.자로 법인

세법을 개정할 때에 없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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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｢부과율수 기 」 : 이는 가산세율이 

높은 수 인가 혹은 낮은 수 인가를 구분

하여 보려는 경우의 분류기 이다.

④ ｢정책성여부기 」 : 이는 당해 가산

세가 특별한 정책  배려의 성격을 지니는 

것인가의 여부를 구분하여 보려는 경우의 

분류기 이다.

⑤ ｢유인성여부기 」 : 이는 당해 가산

세가 유인기능을 고려하는 것인가의 여부

를 구분하여 보려는 경우의 분류기 이다.

⑥ ｢억제성여부기 」 : 이는 당해 가산

세가 억제기능을 고려하는 것인가의 여부

를 구분하여 보려는 경우의 분류기 이다.

⑦ ｢가산성여부기 」 : 이는 보통의 경

우처럼 가산되는 성질을 지니는 가산세인

가 아니면 역으로 공제되는 의미의 것인가

를 구분하여 보려는 경우의 분류기 이다.

다음에서는 이상과 같은 여러 논리  기

에 입각하여 지방세 가산세를 분류하여 

보기로 한다. 다만 지면 계상 그 자세한 

내용은 언 하지 않기로 한다.

⑵「납세자행태기 」에 의한 지방세 가

산세의 분류 ―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행태

를 고려하여 「미신고납부가산세」와 「미

달신고납부가산세」를 부분의 세목에 

하여 채택하고 있다.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

비하여 「미신고납입가산세」, 「장기미

신고납부가산세」, 「장부비치의무미이행가

산세」, 「신고후미납부가산세」, 「신고후

미달납부가산세」 등을 채택하기도 한다

( 술 참조).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고납부

불성실과 과세자료제출불성실의 두 부면에 

집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.

⑶「단순성여부기 」에 의한 지방세 가

산세의 분류 ― 행 지방세법은 미리 정

하여진 일정율의 가산세율을 용하는 것

으로 그치는 가산세 즉 「단순가산세」(이

를 「정율가산세」라 불러도 좋다고 본다)

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만을 채택하고 있

다.  바꾸어 말하면 소득세법 제81조 제4

항이나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 

상속세 증여세법｝제78조 제2항 제2호 

등의 경우에서처럼 기간(일수)과 융기

이자율을 함께 고려하는 「  가산

세」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.

⑷「부과율수 기 」에 의한 지방세 가

산세의 분류 ― 가산세율이 정수 을 유

지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「 정(율)가산

세」라 한다면,21) 정율보다 높은 가산세

율이 채택되는 가산세를 「고율가산세」

(혹은 「 과가산세」)라 부를 수 있으며, 

정율보다 낮은 가산세율이 채택되는 가

산세를 「 율가산세」(혹은 「경과가산

세」)라 부를 수 있다.  취득세의 「장기

미신고납부가산세」는 자의 이며, 후자

의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두드러진 

는 에 뜨이지 않는 상황이다.

⑸「정책성여부기 」에 의한 지방세 가

21) 가산세율의 정율은 찾기 어려운 상이지만 

존재하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보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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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세의 분류 ― 재 당해 가산세가 특별

한 정책  배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

볼 수 있는 는 찾아보기 어렵다. 일본의 

경우에 미신고․과소신고 등의 경우에는 

일반가산세(실제로는 불신고가산 ｝
는 과소신고가산 이라 표 함)로서 

10% 는 15% 등의 가산세율을 용하면

서 고의 인 은폐가 있거나 가장한 사실이 

있을 경우에 한하여 따로 35% 는 40% 

등의 가산세(실제로는 과소신고가산

이라 표 함)를 부과하는 바,22) 이는 

일반가산세에 비하여 「정책  가산세」

라고 부를 수 있는 가 된다. 다만 우리의 

경우 이와 비슷한 규정례가 없는 것이다.

⑹「유인성여부기 」에 의한 지방세 가

산세의 분류 ― 유인기능을 고려하여 제도

화되는 가산세를 「유인성가산세」라 한다

면,23) 이에 응하는 개념은 「일반가산

세」가 된다.  취득세의 경우의 「장기미

신고납부가산세」(80%)는  자의 에 

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

⑺「억제성여부기 」에 의한 지방세 가

산세의 분류 ― 억제기능을 고려하여 제도

22) 孫光洛  : 『우리나라 加算稅 關聯 制度의 

合理化』(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97-12, 

1997) 39․40면  검토자료 참조. 그리고 日

本 地方稅法 72의46, 72의47 등 참조.

23) ｢유인성가산세」는 크게 볼 때에는  「정책

 가산세」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. 그러나 

필자는 별도의 정책  배려에 입각하여 제도

화되는 것만을 「정책  가산세」로 취 하는 

것이 한계가 분명한 분류방법이라고 본다.

화되는 가산세를 「억제성가산세」라 한다

면, 이에 응하는 개념은 「일반가산세」

이다. 담배소비세의 경우에 30%의 가산세

율이 용되는 「제조담배부당처분가산

세」, 「부정세액공제․환 가산세」, 「과

세표 사실은폐․ 장가산세」 등은  

자의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

⑻「가산성여부기 」에 의한 지방세 가

산세의 분류 ― 보통의 경우처럼 본세에 

가산되어 징수되는 성질을 지니는 가산세

는 「 加算稅」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

다. 이와는 반 로 역으로 공제되는 의미의 

것은 「 加算稅」라 부를 수 있는 가산세

이다. 행 상속세 증여세법은 상속세

과세표  는 증여세과세표 을 자진신고

하는 경우에 10%의 신고세액공제를 인정

한다(같은 법 69①② 참조). 그리고 소득세

법은 양도소득과세표 의 정신고와 함께 

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10%의 정신고

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한다(같은 법 108①② 

참조). 이를 「역가산세」라 부를 수 있다

고 본다. 물론 이것은 엄 하게 말하면 가

산세가 아니다. 그러나 납부세액에 가산하

는 것과 반 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는 

에서 본다면 「역의 가산세」가 된다. 지

방세법에는 이러한 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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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地方稅加算稅制度의 立法論

1. 地方稅 加算稅의 내용  특징  

立法原則

앞의 Ⅲ. 1.에 열거된 지방세 가산세의 

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몇 가지 두드러

진 특징을 엿볼 수 있다. 그 하나는 지방세 

가산세 각각에 하여는 명칭규정이 없다

는 이다. 이는 국세의 경우의 법인세법이

나 부가가치세법에서와 같은 모습이지만

(법인세법 76, 부가가치세법 22 참조), 소

득세법과는 다른 모습이다(소득세법 81⑬ 

참조). 그런데 가산세제도를 논리 ․체계

으로 설명하려면, 가산세별 명칭은 당연

히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. 따라서 지방세 

가산세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각 가산세별 

명칭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24) 

이 경우 이미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

소득세법 제81조의 계규정은 참고가 될 

만하다.

그 둘은 지방세 가산세의 경우에는 한결

같이 미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구분

하지 않는다는 이다. 이는 지방세법이 당

부터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지 않고 신

고납부를 하나의 용어개념으로 정의하기 

때문에 생긴 결과이다(지법 1(7) 참조).25) 

24) 에서 「    」 표시로 제시한 명칭은 필자

가 붙인 것들이다. 이 에서 「    」 표시

가 있는 용어는 부분 필자가 독자 으로 사

용하는 것들이다.

25) 日本 地方稅法 1(8)에서도 신고납부라는 용

어로 표 하고 있다.

이와는 달리 국세의 경우에는 부분 이들 

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. 이웃 일본의 경

우에는 지방세 가산세(가산  는 과료라 

표 함)에 하여 신고와 납부의 경우를 

나 어 규율하고 있다.26) 유럽의 경우 

국․독일․스웨덴에서는 구분을 하지 않는 

방식을 택하지만, 랑스․노르웨이․이탈

리아․스페인에서는 구분방식을 택하고 있

다.27)

그 셋은 국세에 한 가산세의 종류는 

비교  다양한 편인 데에 비하여 지방세의 

경우에는 약간 단조로운 편이라는 이다. 

컨  소득세법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 

는 증빙불비가산세 는 수증수취명세서

미제출가산세와 같은 과세자료에 련되는 

특이한 것들이 있는데(소득세법 81⑬ 참

조), 지방세법에는 이런 가 없다. 그러나 

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세의 

경우보다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하기도 하다

( 술 참조).

그 넷은 수정신고제도가 없으므로 그에 

따른 가산세의 경감에 한 규정도 없다는 

이다. 다시 말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와 

같은 수정신고조항이 없으며, 따라서 같은 

법 제48조와 같은 가산세 감면조항도 없다. 

이와 같은 특징들이 입법원칙으로 작용

하여 행 지방세법상의 가산세 규정체계

가 제도화된 것이다. 이러한 행 지방세 

가산세제도의 규정내용은 비교  낙후된 

규정들로서 시 사조를 충분히 반 하지 

26) 日本 地方稅法 72의46, 72의47, 72의57 등 

참조.

27) 검토자료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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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하는 문제 이 내포되어 있다. 그러므로 

앞으로 상당한 개선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

다. 따라서 다음 항에서는 이 을 염두에 

두고서 에서 본 분류론을 토 로 하여 

몇 가지 입법개정론 인 의견을 제시하기

로 한다.28)

2. 地方稅加算稅制度의 立法改正論 

⑴ 가산세 명칭의 통일 ― 지방세 가산

세에 하여는 세목별로 같은 내용이 것일 

경우에 각 조문의 표제 등에서 가산세 명

칭을 통일 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. 

를 들어 미신고가산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

민세 세 도축세 주행세 사업소세 지역

개발세 등에 하여 다같이 규정되므로, 그

것을 하나의 조항 가운데 하나의 항목으로 

취 할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조항으로 내

세워 그 표제에 명칭을 나타낸다면, 법조항

이 체계화되어 그 내용의 악에 있어 편

리성이 확보될 수 있다.

⑵ 미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의 분리 

―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개의 태양이므

로 부과에 련되는 미신고가산세 는 과

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각기 분리

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.

⑶ 악의  미신고  과소신고에 한 

28) 이 은 지방세 가산세의 개선론을 펼치는 것

이 주목 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단편 인 몇 

가지 사항만을 거론하기로 한다. 자세한 논의는 

이 특집의 다른 에서 다루어질 것이다.

가산세의 도입 ― 미신고  과소신고와 

련하여 고의 인 은폐사실 는 가장한 

사실이 있을 경우에 용하는 가산세제

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.29) 이는 납세질

서를 확립하기 한 기본조건에 해당하는 

요한 입법조치에 해당한다. 그리고 이 문

제는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여 가산세를 규

정하여야 한다는 문제와 연계된다.

⑷ 유인기능과 억제기능의 가산세에 

한 가산세율 실화 ― 유인기능을 추구하

려는 가산세인가 혹은 억제기능을 추구하

려는 가산세인가에 한 여부의 단은 다

분히 주 인 것이다. 그 지만 이에 한 

입법자의 의지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. 

행 지방세 가산세를 놓고서 이와 같은 

입법자의 의지에 한 검이 필요한 시

에 다다랐다고 생각된다. 물론 이에 하여

는 보다 면 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일

이며, 그 결과를 참조하여 행의 가산세율

을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. 겸하여 새로

운 종류의 가산세가 필요하다면, 개정입법

도 추진하여야 한다.

 

⑸「역가산세」의 도입 ― 가산세제도에 

자진신고  자진납부의 장려책을 한층 강

화하기 하여 유인기능의 가산세를 신설

하는 방안으로서 「역가산세」제도를 도입

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개선방안이 될 수 

있다. 이는 자주과세권을 확 인정하는 

향 인 것이 될 수 있다.30)

29) 최명근 : 게서 82면 이하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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⑹ 불합리 인 가산세의 합리화 ― 를 

들어 행 취득세가산세는 단순가산세임과 

동시에 정율가산세이다. 그러면서도 기한후

신고와 같은 보완책을 갖추지 않았다. 그러

기 때문에 선의의 납세자를 고율의 가산세

로 질책하는 모순 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

다. 이러한 모순 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

로서 기한 후의 납부를 인정함과 동시에 

일정한 수 의 연체 ( 율가산세)을 부담

지우는 입법정책이 가능하다.31) 이와는 달

리 국세기본법 상의 수정신고제도를 도입

하는 방안도 가능하다.

Ⅴ. 결어

이상에서 ⑴가산세의 개념과 본질  특

질 ⑵지방세 가산세의 종류  이론 인 

분류 ⑶지방세 가산세의 내용  특징  

입법원칙 ⑷ 행 지방세 가산세 제도의 입

법개정론 등을 거론하 다. 이 논의를 통하

여 부분 이나마 행 제도의 문제 을 도

30)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하여 행 로 「부

과주의의 원칙」을 계속 고수한다면, 그것은 

자주과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

있다.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. 

컨  법이 기계 으로 정하는 납기까지 무조

건 으로 기다려서 납세하도록 하는 재의 

법제는 시 조류와 맞지 않다. 그러므로 자진

신고납부를 허용하되, 일정한 범  안에서 유

인기능의 역가산세(즉 신고세액공제)를 제도

화하는 것도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.

31) 이에 하여는 日本 地方稅法 제73조의 32

(기한 후에 납부하는 부동산취득세의 연체 ) 

참조.

출할 수 있었으며, 그것을 개선하는 입법방

안으로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

를 단편 으로 살펴보았다.

물론 구체 인 입법을 추진하기 하여

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

것이다. 이에 한 앞으로의 본격 인 연구

를 기 하여 마지않는 바이다. 그리고 입법

론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개될 수 있

는 성질의 것이므로, 지방세 가산세에 한 

새로운 시각의 수 높은 입법개정론들이 

나오기를 희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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